
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

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

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

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
과태료 금액

(단위: 만원)

가.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

행하지 않은 경우

법 제35조제2항제1호 1,000

나.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호 600

다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6,000

라. 법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

않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

법 제35조제1항제2호 6,000

마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

않은 경우

법 제35조제2항제3호 300

바. 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3호 10,000

사.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

반한 경우

법 제35조제1항제4호 3,000

아.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4호 600

자. 법 제18조제2항, 제4항 또는 제5항에

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

으로 보고한 경우

법 제35조제2항제5호 600

차.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6호 1,000

카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5호 3,000

타.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

경우

법 제35조제1항제6호 6,000

파. 법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

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법 제35조제2항제7호 1,000

하.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법 제35조제2항제8호 600



경우

거.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

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

지 않은 경우

법 제35조제2항제9호 600

너.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

경우

법 제35조제2항제10호 600

더.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

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법 제35조제2항제11호 1,000


